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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토지) 감정 평 가표

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
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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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 평 가액 칠 천 오백 이십 칠 만칠 천 원정 (￦ 75, 277, 000. )̈

의 뢰 인
창원지 방법원 마산지원

사법보촤관 이경규
법원경 매

제 출 처

소 유 자

(대상업 체 명)

창원지방법 원 마산지원 경 매2계

(2024타경 1 04556)

초  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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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 평 가목적

기 춘 가 치

감정 명가초건

기 준 시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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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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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장가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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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제시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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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빛 결정의견

'. 

감정펑가 개요

1. 감정평가의 목적

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상원지방볍원 마산지원에서 의뢰한 경 매
목적의 갑정 평가임.

2. 감정평가의 기준 빚 기준가치

본건은 「감정평가 빚 갑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등 관계 법 령의 규정 빚
제반 감정평 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, 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5조 제1 항의 〃시장가치"를 기
준으로 하되, 감정 평 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 평 가액을 결 정하였음.

3. 기준시점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8월 2일임.

4. 실지조사 실시기간

본건의 실지조사는 2024년 8월 2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, 이용상황 빚 본건의 가치에 영향

을 미 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.

5. 감정펑가의 조건

α 기 타참고사항

—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 계확인에는 지적 측랑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.
— 본건 토지와 같은 산간휴경지는 관리상태 빚 접근의 곤란 등으로 육안으로 관즉이 어 려운 분묘가 소
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.
— 본건 토지 지상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자생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 거래되므로 당해 토

지에 포함 평 가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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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및 결정의견

‖. 대상물건의 개요

1. 대상 토지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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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곁정의견

‖
'. 

감정펑가방법의 적용

1. 감정평가의 방법

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, 본건과 가

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

치헝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레사례비교법,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
에 관한 법률」 제3조 1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툐

지와 가치형 성요인 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 다고 인 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
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지 역요인 빚 개별요인 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

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, 본건 이 장래 산쓸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이 나 미래의
현금흐름을 환원하거 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 법 등이 있음.

2. 감정평가방법의 결정

(1) 토지의 평가

토지는 「갑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B조 1 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 항에

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,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

비교빕 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·검토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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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및 결정의견

'v. 

감정 평가액 산술과정

1.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표준지 선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1 호에 따라 인근지역에
도지역 · 이용상황 ·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 이

×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4년 01 월 01 일 임

(2) 시점수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「부동산 거래신고

토교통부장관이 윌 별 로 조사·발표한 지 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 가

가변동률을 적 용함.

있는 표준지

있는 아래의

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
표준지를 선 정함.

등에 관한 법 률」 제19조에 따라

있는 시·군·구의 같은 용도지 역의

국

지

경 상남도 의 령 군 (24.01 01 2̃4 08.02 ) (계 획관리)
2024.01 .01  ̃2024.06.30 : 0.480

2024.06.01  ̃2024 06 30 : 0.092

( 1 + 0.00480 ) * ( 1 + 000092 * 33/30 )

≒ 1 .00582

연장 적용함

(3) 지역요인 비교

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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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펑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(4) 개별요인 비교

■농 경 치 대

저  그

조 건

행 징 적

조 건

■ 개별요인 비교

쥐 락과의 접 근성

농로의 상태

일조, 통풍 등

토양. 토질의 양부

판개의 양부

배수의 양부

수해의 위험 성

기타 재해의 위험성

경 사도

형상부정 빚 장애물에 의한
장애의 정도

보조금,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

규제의 정도

장래의 동향

면 적

지

 건
회
「
 조

기 타

타

 건
기

 조

면적, 경사 등

행정상의 조장 밋 규제정도

1 A O 80 1 00 O 90 1 00 1 00 0 720

2 A 1 00 1 00 1 00 1 .00 1 000

3 A 1 00 1 00 0 95 1 00 1 00 0 950

4 A 0 80 1 00 0 90 1 00 1 .00 0.720

기호 1, 4: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(교통의 편부) 빚 획지조건(경사 등)에서 열세함
기호 2: 비교표준지와 대제로 유사함.

기호 3: 비교표준지 대비 획 지조건(형상 등)에서 열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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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함옥 세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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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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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, 토질

관개, 배수

재해의 위험 성

경작의 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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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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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펑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(5) 그 밖의 요인 보정

가.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

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(건  설 부토정 30241 -36538,
1 991.12. 28) 빚 대 법 원판례(98두6067, 92누 1 6300 등) 등의 쥐지 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 역 또는 동
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헝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 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
지 역의 지가수준 빚 지가균형 등을·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.

나. 가격 조사자료

(가) 인근 펑가사례

(나) 인근 거래사례

(출처: 한국감정 평 가사협 회)

(출처: 등기사항진부증명 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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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다. 그 밖의

(가) 개요

비 교표준 지 와

그 밖의 요인

요인 보정치 산출

빚 산식

용도지역 ·이용상황 ·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
보정 치를 산쥴함.

그 밖의
요인 보정치 —

비 교사례 기 준 표준지 가 격 ( 사례단가 x 시점수정 × 지역요인 x 개별요인 )

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( 표준지공시지가 × 시점수정 )

(나) 비교사례 선정

상기 평 가사례 빚 거 래사례 중에서 용도지 역·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
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.

(다)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

① 비교표준지 A I 사례 기호 ( 1 )

사 례 기 준

표준 지 가격

기 준 시 점

표준 지 가 격

시 점 수정

지 역 요인

경 상남도

표준 지 와

蛾
 —Ⅷ
계휙 관리 2021.1 1 .23

인근지 역 에 위치하고

 ̃2024.08.02

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.

개 별요 인

가로 조 건 점 근조 건 자빛횐경) 획 지 조건 행 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

0 80 1 00 1 00 1 00 1 00 0 800

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(교통의 편부)에서 열세함

— 9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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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단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별 요 인 산쑴 단가 격 차율
보정 치

결 정

3 0, 000 1 02965 1 000 0 800 24,71 2

1 222

20, 1 00 1 00582 20,21 7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(6)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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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흐

비 교표준지
점

 정
시

 수
역

 인
지

 요
변

 인
개

 요
그 밖의
요인

산●단가
(*ㅑ Į㈒

시 산가액

{원/㎥ )
기 
흐
공시 지 가
(윅I㈒

1 A 20, 1 00 1 00582 1 000 0 720 1 22 1 7,759 1 8,000

A 20, 100 1 00582 1 000 1 000 1 22 24‘ 665 25, 000

A 20, 100 1 00582 1 000 0∩υ
∩
∪ 1 22 23,431 23, 000

4 A 20, 1 00 1 00582 1 000 0 720 1 7,759 1 8, 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2. 거레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거래사례 선정

본건의 인근지 역에 위치하며, 가치형성요인 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늪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

신 정 함.

lZ) 사정보정

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징상적 인 거 래사례로 보임

(3) 시점수정

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

토교통부장관이 월 별 로

지 가 변 동률을 적 용함.

제14조 제2항 제2호 빚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
조사·발표한 지 가 변 동률로서 비교거 래사례가 있는 시·군·구의

제19조에 따라 국

같은 용도지 역 의

군 (22 07 06˜ 24 08 02 )

2022 07 01  ̃2022 07 31

2022 08 01  ̃2022.08.31

2022 09 01  ̃2022.09.30

2022 10 01  ̃2022.10.31

2022 1 1 01  ̃2022.1 1.30

2022 12 01  ̃2022.12 B1

2023 01 01  ̃2023.12.31

2024 01 01  ̃2024.06.30

2024 06 01  ̃2024.06.30

0 ↑ 89

0 1B6

0 137

0 097

0 073

0 039

0 388

0 480

0 092

( 1 + 0.00189 * 26/B1 ) * ( 1 + 0.001B6 ) * ( 1 + 0.00137

) * ( 1 + 0.0007B ) * ( 1 + 0.00039 ) * ( 1 + 000388 ) * (

1 + 0.00092 * 33/30 )

≒ 1 .01 620

※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,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
연장 적용함

) * ( 1 + 0.00097

1 + 000480 ) * (

— 1 ↑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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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(4) 지역요인 비교

(5) 개별요인 비교

■ 개별요인 비교

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

1 # 1 0 80 1 00 0 90 1 00 0 720

2 # 1 1 00 1 00 1 00 1 00 1 000

# 1 1 00 1 00 0 95 1 00 1 00 0∩ν
∩
˘

4 # 1 0 80 1 00 0 90 1 00 0 720

기호 1, 4: 거래사례 대비 집근조건(교통의 편부) 빚 획지조건(경사 등)에서 열세함
기호 2: 거래사례와 대제로 유사함
기호 3: 거레사례 대비 획지조건(형상 등)에서 열세함

(6)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

— 12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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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억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

기 흐 사례 가로 접 근 환경 (자연) 꿔 지 행정 적 기 타
개 변요인

비 
교치

기 
흐

거 래사례

聃
쬐

점

 정
시

 수
역

 인
지

 요
범

 인
개

 요
산응단가
(웠I㈒

시 산가액
(원I㈒

기 
흐

㎾
㏂
콰
뎬

1 # 1 24, B85 1 000 1 01 620 1 000 0 720 1 7,842 1 8, OOO

# 1 24, 385 1 000 1 01 620 1 000 1 000 24, 780 25, 000

3 # 1 24, 385 1 000 1 01 620 1 000 O 950 23, 54 1 24, 000

4 # 1 24, 385 1 000 1 01 620 1 000 0 720 1 7, 842 1 8, 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

3.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

(1) 토지 시산가액 검토

1 1 8,000 1 8,000

2 25,000 2 5, OOo

23, 000 24, 000

4 1 8,000 1 8,000

(2) 토지 평가탄가의 결정 빚 결정의견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 제1 방 밋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
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, 합리성 이 인정되는바 「감정평가 빚 감정명가사에 관한

법률」 제3조 1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
(단가)으료 평 가단가를 결 정함.

4.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

1 1 8,00° 7 87 1 4, 1 66, 000

2 25, 000 450 1 1 , 250,000

3 23, 000 ∩
∪
⌒b 1 3, 91 5.000

4 1 8,000 1 ,997 35, 946, 000

합 계 3, 83 9 75, 277. 000

— 13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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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호

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

시산가액{원I㎡)

거래사례비교범얘 의한

시 산가엑(원Iⅲ
i) 비 고

기 
흐 적 용단, κ원I㈒ 면 적 (㈒ 갑정 펑 가액{원 ) 비 

고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v.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

1. 감정평가액의 결정

상기의 평가사례 빚 거레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[메 ,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

가액의 합리성 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본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.

2. 기타 삼고사항

— 14 —

한봉수감정 펑 가사사무소



ㅐ2407-' 1 2

토지 감정 평 가요항표

(1) 위치 및 주위환경

(4) 인접 도로상태

(7) 공부와의 차이

(2) 교통상황

(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
(8) 기타 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(3) 형태 및 이용상태

(6) 제시목록 외의 물건

(1) 위치 및 추위환경
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.

(2) 교통상황

대상물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충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.

(3) 형태 및 이용상태

기호 1,4: 부정형 급경사지 내 휴경지임.

기호 2,3: 부정형 완경사지 내 휴겅지임.

(ω 인접 도로상태
기호 1 4̃: 지적도상 맹지임.

(5) 토지이용계획 빛 제한상태

기호 1 ,4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(2024-07-25) 〈일부제한구역 (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)) 〈가축
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〉, 가축사육제한구역 (2024-07-25) (일 부제한구역 (모든축종 제한)) 〈가축분뇨
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률〉, 역사문화환겅보존지역〈문화유산의 보존 빛 활용에 관한 법률〉, 배출시설설치제
한지 역 〈물환겅보전 법 〉

기호 2,3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(2024-07-25) (일 부제한구역 (모든축총 제한)) 〈가축분뇨의 관리 및
이용에 관한 법률〉, 역사문화환겅보존지역〈문화유산의 보존 빛 활용에 관한 법률〉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〈물환

경보전 법 〉

(6) 제시목록 외의 물건

(7) 공부와의 차이

(8) 기타찹고사항 (임  대관계 및 기 타)
1 ) 임 대관계: 미상임.

2) 기타: 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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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황 도

·봉 개땁도는 현장조사●● 의거 ,●락쩍으로 도시한 참고ε 으로 샴찌와 자이가 있읕 수 있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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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적 개 황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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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토지 기흐 1 사진

토지 기호 2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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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토지 기호 3 사진

토지 기호 4 사진

— 2↑ —

한봉수 감정 평 가사사무소


